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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`23. 3. 28., 환경측정분석센터)

□ 추진 목적

ㅇ 「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도」시행(`22.8)에 따라 제조·수입업체 대상

제도설명 등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

※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부칙(제18421호) 제2조(경과조치)에 따라

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(~2023. 8. 16.)에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.

□ 추진 개요

ㅇ (일 시) 2023. 4. 3. (월) 14:00 ~ 17:00

ㅇ (장 소) 바비엥2 교육센터, 그랜드볼룸*

*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14

ㅇ (참석자) 환경부김경선 사무관, 김시홍 주무관 국립환경과학원홍석영 연구관,

유지수 연구사 이해관계자간이측정기 제조·수입업체* 약 150명 등

ㅇ (주요내용) ①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도
②간이측정기 제조·수입업체의 성능인증 시기
③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(안)

* (현장접수) 각 검사기관에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상담 및 접수 진행

□ 세부 일정

시  간 내   용 비  고

14:00∼14:05(‘5) 개회 및 인사말 환경부

14:05∼14:30(‘25)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도 및 성능인증 시기 안내 김경선 사무관

14:30∼14:55(‘25)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(안) 안내 홍석영 연구관

14:55∼15:10(‘15) Break time -

15:10∼16:50(‘100) 질의 응답 -

16:50~17:00(‘10) 폐회 및 맺음말 환경부

종료 후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현장접수 각 검사기관

제3회 「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도」이해관계자 간담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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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간담회 오시는 길

바비엥 교육센터


